
의 견 제 출 서
※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 þ 체크 바랍니다.

◎ 예정된 처분의 제목
  □ 주차위반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 위반에 

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
  □ 주차방해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 위반에 

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
  □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

위반 내용
차량번호
위반일시
위반장소

의견제출인
(운전자)

성    명 주민등록번호
주    소
연 락 처

의 견
내 용

※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의견제출인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

비 고
1. 기재량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
